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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주간이슈 】

고지의 도   개 향

- 질 지 내용을 심 로 -

조  연 원

□ 최근 감 원  에  고 무  민원  하고 어 고

무  미연에 할 수 는 제  정비가 고 . 

   o 2009년 고   무   민원건수는 1,908건  전년 비 53.7% 가 함.

   o 2009년 전체 보험민원 에  고   무   민원  차 하는 비  

4.7%  나타나 전년  3.9%에 비해  가함.

□ 고 무  험 생  높아 보험  가 할 수 없는 적격 가 보

험가  할 수 는 격  득하  하여 또는 적  보험료  하  

해 한 실  숨 는 것  당한 계약  체결하는 행  볼 수 .

 
   o 고 무제 는 보험 가 피보험  험에 해   문에 러한 정보비

 하  해  피보험 에게 험에 한 항  고 하  하는 제 .

   o 보험 는 고 해야 할 내 에 해  문  제시하고 고 피보험 는 억에 

존하여 문 에 답하는 식  고 무  행하고 . 

   o 보험 는 고 무 에  당한 계약에 해  보험계약  해 할 수 고 

보험  할 책  없 .

□ 고 무   민원  가하는 것  가 다 어 가고 는 가   

문 가  하  하여 애매하거나 피보험 가 해하  어  문

 또한, 문   피보험  주 적  억에 존하  하는 제

적 허점에 하는  .

   o 고 무   경  보험   하거나 감액   수 다는 

실에 한 피보험 들  경각심 족에  하는  .

□ 라  고 할 내  묻는 문  피보험 가 해하  쉽게 개 할 필 가 

, 억에 존하게 하 보다는 객 적 근거에 초하여 고 무  행

할 수  제  정비하는 것  필 하다고 .

   o 고 무  당 득  취하는 행 에 해당하 , 보험  수 할 수 없는 경

가 생한다는 실 등  피보험 에게 · 보하는 것  병행 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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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검 경

   □ 최근 고 무  한 민원 건수가 가하고 고 전체 민원에  차 하는 

비  또한 가하고 . 

      o 2009년 고   무   민원건수는 1,908 건  전년 비 

53.7% 가함.

      o 2009년 전체 보험민원 에  고   무   민원  차 하는 

비  4.7%  큰 비  차 하 는 않 나 전년  3.9%에 비해  가함.

<  1> 민원  생

(단 : 건, %)

민 원  
’08년 ’09년   감

건수 비 건수 비 건수 감

민원

보험 집 7,975 25.3 12,579 30.7 4,604 57.7

보험  등 정 3,307 10.5 4,930 12.0 1,623 49.1

∙ 책 결정 2,493 7.9 3,879 9.5 1,386 55.6

보험  등 3,518 11.2 2,355 5.8 -1,163 -33.1

계약    실 2,006 6.4 2,506 6.1 500 24.9

고   무 1) 1,241 3.9 1,908 4.7 667 53.7

해  해등 적 1,310 4.2 1,238 3.0 -72 -5.5

 타2) 6,519 20.7 10,494 25.6 3,975 61.0

 계 28,369 89.9 39,889 97.4 11,520 40.6

단순 (Q&A) 3,175 10.1 1,047 2.6 -2,128 -67.0

보  험   계 31,544 48.0 40,936 53.3 9,392 29.8

     주: 1) 고 무는 보험계약 체결시  무라는 점에 , 계약  과  생하는 계약  에 고  생 나 험

 저한 경 가에 는 무  .

          2) , 계, 슈랑스 등  민원  담   제   민원(처  민원 포함)

      료: 감 원, 보 료, 2010. 2. 5.(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□ 러한 민원  가하는 것  고 무제 가 객 적 고 체계적  한  

하는  다고 .

      o 보험 는 고 해야 할 내  묻는 문  하여 제시하고 는  

문 내  애매하고, 피보험 는 문 에 답  주 적  억에 존하여 하

고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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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□ 라  고 무제    문제점  고찰하여 민원   수 는 제  

개 안  하고  함.

2. 고 무제  

   가.  고 무제

   <고 무  정 >

   □ 보험 는  피보험 에게 청약  문  해 과거병 나  건강

태, 업, 전 여  등 보험계약  체결에 ‘ 한 항’  하는   

피보험 는 신  험 정  보험 에 드시 실  알 야 하는 무  

고   ‘고 무’ 라고 함. 

      o  제651조
1)
는 보험계약  또는 피보험 가 고  또는 한 과실  하

여 한 항  고 하  아니하거나 실고  한 에는 보험 가 

적  계약  해 할 수  하여 피보험  고 무  간접적  

과하고 .

      o  고 하여야 할 ‘ 한 항’
2)

란 객 적  보험 가 그 실  안

다  그 계약  체결하  않든가 적어  동 한 조건 는 계약  체결하  

않 라고 생각 는 항  말함.

      o 청약  문
3)
에 는 내   ‘ 한 항’에 해당하므  문

 문 내  고 무  여  결정하는 한  . 

1)  제651조(고 무  한 계약해 , 개정 1991.12.31) 

 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  또는 피보험 가 고  또는 한 과실  하여 한 항  고 하  아니하거나 실  고

 한 에는 보험 는 그 실  안 날  1월내에, 계약  체결한 날  3년내에 한하여 계약  해 할 수 다. 

그러나 보험 가 계약당시에 그 실  알았거나 한 과실  하여 알  한 에는 그러하  아니하다. 

2) 원 2005. 7. 14. 고 2004다36215 판결, 원 2001. 11. 27. 고 99다33311 판결, 원 2003. 11. 13. 고 

2001다49623 판결 등 :  고 무에  ‘ 한 항’  미

   보험계약 나 피보험 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 에게 고 할 무  는  제651조에  정한 ' 한 항' 란, 보험

가 보험 고  생과 그  한 책 담  개연  정하여 보험계약  체결 여  또는 보험료나 한 책조항  

가  같  보험계약  내  결정하  한  는 항 , 객 적  보험 가 그 실  안다  그 계약  

체결하  않든가 적어  동 한 조건 는 계약  체결하  않 라고 생각 는 항  말하고, 어 한 실  에 해당

하는가는 보험  종 에 라 달라  수 에 없는 실 정  문제  보험  술에 비추어 객 적  찰하여 판단

어야 한다. 

3) 원 2004. 6. 11. 고 2003다18494 판결. 보험청약  정 항  답  한 것   한 항  여

   보험 가  문한 항  보험계약에 어  한 항에 해당하는 것  추정 고(  제651조 2), 여  

에는 보험청약  포함  수 므 , 보험청약 에 정한 항에 하여 답  하는 취 가 포함 어 다  그 

항   제651조에  말하는 ' 한 항'  추정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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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<고 무  건>

   □ 보험 가 보험계약  해 할 수 는 고 무    객 적 

건과 주 적 건  보험 가 해야 함.

      o 고 무  객 적 건  보험계약  등  한 항에 한 고

(不告知) 또는 실고 (不實告知)  보험 가 하여야 한다는 것 . 

        - 고 (不告知)란 보험계약  등  한 항  알  알  아니한 

것,  폐 또는 묵비(concealment)  말함.

        - 실고 (不實告知)란 보험계약  등  실과 다 게 알 는 것,  허

시 또는 거짓 술(misrepresentation)  말함.

      o 고 무  주 적 건  보험계약  등  고  또는 한 과실  

다는 것  보험 가 하여야 한다는 것 .

        - 「고 」라 함  고 할 한 항에 하여 알  고 하  아니하거

나 실  고  한 것  말하고, 보험  만하여 계약  체결하 는 

 또는 악   어야 하는 것  아님.

        - 「 한 과실」 란4) 보험계약  등  조 만 주  라  제

 고 할 수 었  것  그 주  다하  아니함  고  또는 

실고  한 것  말함.

 

   <고 무  과>

   □ 나라  고 무  는 경 , 보험 는 보험 고  생 전  

문하고 그 계약  해
5)
할 수 . 

      o 해  보험  적  시에 해   가져 게 하

는 므  정 건  갖춰  보험 가 적  해   

보험계약  또는 그 에게 해   하  . 

      o 보험 고가 생하  전에 보험 가 보험계약  해 한 에는 해  

4) 원, 1996.12.23. 고,96다27971판결, 전주 원 원 2000.11.23. 고, 가합 2081 판결. 보험계약에 어 고

무  하  해 는 고 무 에게 고  또는 한 과실  어야 하고, 여  말하는 한 과실 란 고

하여야 할 실  알고 었 만 저한 주  하여 그 실   판단  하거나 그 실  고 하여야 할 

한 실 라는 것  알  하는 것  말한다.

5)  제651조(고 무  한 계약해 ; 개정 1991.12.31) 

 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  또는 피보험 가 고  또는 한 과실  하여 한 항  고 하  아니하거나 실  고

 한 에는 보험 는 그 실  안 날  1월내에, 계약  체결한 날  3년 내에 한하여 계약  해 할 수 다. 

그러나 보험 가 계약당시에 그 실  알았거나 한 과실  하여 알  한 에는 그러하  아니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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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 달한  래  향하여 그  .

      o 보험 고가 생한 에 해 한 에는 보험  책  하여 하므  

보험 액  할 책  없고, 미 한 보험   청 할 수 .

 

   □ 하 만, 고 무  한 실  보험 고에 향  미  아니한 경 에는 

보험 는 그 고에 한 보험   책  하  함.

      o 보험 고  생  보험계약 가 고 하 거나 실고  한 실에 한 것

 아니라는 것에 한 책  보험계약 가 담함6).

   <계약해  행  제한>

   □ 보험  보험계약 해  제척 간7)  경과, 보험 가 계약 당시에 고 무 

실  안  또는 과실  알  한 , 보험  해  포 , 고 무 

실   경 에는 행 가 제한 .

      o 보험 는 고 무  실  안날  1월내에, 계약  체결한 날

 3년 내에 한하여 계약  해 할 수 (  제651조). 

      o 보험 가 계약 당시에 고 무 실  안  또는 과실  알  한 

실  보험계약 가 한 

      o 보험 가 시적  시 또는 묵시적   해  포 한  

      o 보험계약 당시에 정정  고 무 실  었 나 당 간  경과

하  고 무 실  한 경

   나. 보험약  계약 전 알  무

   <계약 전 알  무>

   □ 보험업감 업무시행 (개정  2010. 8.31)에  계약 전 알 무에 해당

하는 항에 한 문  제시하고 .

      o 문 내 에 해  만약 실  알  않거나 실과 다 게 알  경 에

6) 원 1994.2.25. 고 93다52082 판결

7) 어  종  에 하여  정해  존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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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보험가  거절  수 , 히 그 내  「 한 항」에 해당하

는 경 에는 보험계약  또는 피보험 (보험 )   계없  보험약

 「계약 전 알 무  과」조항에 해 계약  해 거나 보  

제한  수  시하고 . 

   □ 생 보험과 해보험 약 에 는 계약 전 알 무  동 하게 적 하

고 .

      o 해보험에 는  제651조에 정한「 한 항」  ‘청약 에  문

한 항’  정 8)하고, 에 해 실  알  하고 .

      o 생 보험 약 에 는 「 한 항」 라 함   고 무  같다

고 정
9)
하고 계약  또는 보험 (피보험 )는 청약 시( 단계약  경

에는 건강 단 시 포함) 청약 에  문한 항에 하여 알고 는 실  

드시 실  알  하고 . 

      o 생 보험 약 에  한 항 란 ‘ 가 그 실  알았 라  계약

 청약  거절하거나 보험가 액 한  제한,  보  제 , 보험  

감, 보험료 할 과 같  조건  수하는 등 계약 수에 향  미  수 

는 항  말합니다’  정
10)

하고 는  .

   □ 생 보험과 해보험  고 무  행하는  료  제3조( 료

)에 정한 종합병원  병원에  실시한 건강 단 료  보험 가 계약체

결 시 실시하고 는 건강 단  신할 수  하고 .

      o 다만, 해보험에  고 무  행할 고 무 에 해 계약 , 피보

험  함께 들   시적  하고 다는 점  다 . 

8) 해보험 약  제24조(계약 전 알  무) 

   계약 , 피보험  또는 들   청약 시(건강 단  는 경 에는 건강 단 시 포함) 청약 에  문한 항에 

하여 알고 는 실  드시 실  알 야( 하 “계약 전 알  무”라 하 ,  “고 무”  같습니다)합니다. 그

러나 료  제3조( 료 )에  정하는 종합병원  병원에   또는 개  실시한 건강 단  본 등 건강 태  판

단할 수 는 료  건강 단  신할 수 습니다.

9) 생 보험 약  제21조(계약 전 알 무)

   계약  또는 보험 (피보험 )는 청약 시( 단계약  경 에는 건강 단 시 포함) 청약 에  문한 항에 하여 알고 

는 실  드시 실  알 야( 하 “계약 전 알  무”라 하 ,  “고 무”  같습니다.)합니다. 그러나 료

 제3조( 료 )  규정에 한 종합 원  병원에   또는 개  실시한 건강 단  본 등 건강 태  판단할 

수 는 료  건강 단  신할 수 습니다.

10) 생 보험 약  제22조(계약 전 알 무  과) 

    ② 제1항  한 항 라 함  가 그 실  알았 라  계약  청약  거절하거나 보험가 액 한  제한,  

보  제 , 보험  감, 보험료 할 과 같  조건  수하는 등 계약 수에 향  미  수 는 항 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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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<계약 전 알  무  과>

   □ 계약 전 알 무  는 경  보험 는 보험계약  해
11)

할 수 고, 계

약  해 가 해 생 에 루어  경 , 생한 해  보 하  아니함.

      o 보험계약  해 할 에는 계약 전 알 무  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

알  무 항  한 항에 해당 는  보험계약 에게 12)  

알  하고 .

   □ 해가 고 무  항과 과 계가 없다는 것   에는 보험 는 

그 고  한 보험   책  하  함. 

   <보험계약 해  제한>

   □ 생 보험 약  제22조에  보험 는 가 계약당시에 그 실  알

았거나 한 과실  알  하  , 제척 간  경과 등  경 에는 보험

계약 가 계약 전 알 무  하 라  보험계약  해 할 수 없 .

   □ 가  계약  청약 시 피보험  건강 태  판단할 수 는 초 료(건

강 단  본 등)에 하여 승낙  한 는 계약해  할 수 없 .

      o 계약  또는 피보험 가 에 제출한 초 료  내   한 항  고

 실과 다 게 한 에는 제 함.

   □ 보험  집한 가 계약  또는 피보험  계약 전 알  무 항   

한 경 는 해 할 수 없 .

      o 청약 에 계약  또는 피보험 가 필  한 경 는 제 함.

11) 생 보험 약  제22조(계약 전 알 무  과) 

    ① 는 계약  또는 보험 (피보험 )가 제21조(계약 전 알 무)에  하고 고  또는 한 과실  한 

항에 하여 실과 다 게 알  경 에는 가  정하는 에 라 계약  해 하거나 보  제한할 수 습

니다.

12) 생 보험 약  제22조(계약 전 알 무  과)

    ③ 는 제 1항에 라 계약  해 하거나 보  제한할 경 에는 계약 전 알 무 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

무 항  한 항에 해당 는   계약  처 결과  “ 거가 는 경   제 할 수 습니다”라는 

문  함께 계약 에게  알  드 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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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□ 생 보험 약  제22조에 는 해  생전  하  않고 .

      o 해약 과 미 납 한 보험료  많  액  하  하고 .

   □ 해보험 약 에 는 해 생 전  하고 . 

      o 계약  해 가 해 생 전에 루어  경 에는 해약  함.

      o 해 생 에 루어  경 에는 해약  또는 미 납 한 보험료  많

 액  하  하고 .

3. 행 고 무제  문제점

   가. 제 적 문제점

   □ 료  충 하  않  건강 단 에 존하여 계 어 다는 문제가 . 

      o 보험 가 한 항  하  해 건강 단  한다고 해  건강 단

는 료 (history)  포함하  않  문에 충 하다고 보 는 어 . 

   □ 행 고 무제 는 객  결여 어 어 계약적  심  과정에  보험  

비 출  생시키고 피보험 에게 만  야  시키고 .

      o 알 야 할 한 항  고 하는  청약 시점에  피보험   계약

 주 적 억에 존하여 문  하는 것 .

      o 보험 는 보험   단계에  고 무 행 여  하  해 고  

또는 실고 , 고 ,  과실  하고  하는 계약적  심  다시 실

시하여 비  출할 수 에 없 .

      o 피보험  등  계약당시에 문  하고, 건강검  았어  보험  

 단계에  계약적 심  다시 아야 하  문에 만  가  수 
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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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나. 문  문제점

   □ 첫 째 문항  최근 3개월 내에  ‘ 병 정 단’   적  는

 묻고 고 동시에 ‘ 병 심 견’   적  는  문하고 .

      o 학적 는 ‘ 정 단’ 라는 어가  않고 .

      o 병 심 견 란  단  또는 견   경  말한다

고 정 하고 는  ‘ 정 단’과 복 거나 동  야 하고 .

   □  째 문항  신경안정제, 수 제, 각 제 (흥 제), 제 등 약물  시 복

한 실  는  묻고 . 

      o 시에 한 간  시 어  않아 동  할 수 .

   □  째 문  최근 1년 내에  찰 또는 검  하여 추가검 (

검 )   실  는  묻고 . 

      o 무엇에 한 추가 검 가 시 어  않 .

   □ 네 째 문  최근 5년 내에  찰 또는 검  하여 ‘계 하여 

7   료’   적  는  묻고 .

      o 래 료  물 료  등  어  않 .

   □ 종합적  병 , 료 간, 료내 , 료병원, 경험, 여  하

 하고 .

      o 보험계약   피보험  난 5년간 병 에 한 문  하고 피보험  

등  주 적 억에 존하여 답하  어 . 

      o 피보험  억에 존하는 제 는 객 적  않고, 피보험  등에게 고

무  하게 할 수 는 가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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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개  향

   □ 당한 보험계약  고 비    해 행 고 무제 는 보

험계약 단계에  객 적  근거   보험계약  루어  수  하는 

향  개 어야 함. 

      o 객 적 고 비 절감적  제  고 할 수 는 것  민 보험  민건강보

험  료  할 수 는 체계  축하는 것 . 

        - 고 무  가능  어 들 므   고 신 한 보험   

가능함.

        - 보험가  등에 해 는 보험료 하  과가 생하고 보험 에 해

는 보험계약 절차  편  제고  건강 단비 등  비  절감  

.

        - 보험 가 고 무   할 필 가 없 므  계약적  심   

비  절감 , 보험 업과 비  간  신  해 . 

      o 보험 가 보험계약  등에게 민건강보험 료  청할 경  민건강

보험   하  않고 나 는 개 어야 함. 

   □ 계약  한 항에 한  는 문 에 열거  않  항에 해 는 고

무  과할 수 없는 경 가 고  가 크므  문   그 고 

 하는 등  심한 정비가 필 함. 

      o  전문 식  가 고 스스  판단하여 고 할 것  할 수는 없  

문에 문 에  아니한 항에 하여는 고 무  묻  

어
13)

. 

   □   보험제  동원 , 보험  폐해, 정행  보험  

해당여 , 고 무제  등에 한   보  강 하여야 함. KiRi

13) (전주 원 원 2000.11.23. 고,99가합2081(본 )판결)( 원 원 2002.7.24. 고, 2002가단8496 

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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